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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리케이션을 통한 대출은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아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1. 사안

피고인은 2022. 6. 3.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된 카드회사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카드론을 신청함.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같은 날 다수의 카

드사로부터 대출을 받을 계획이었고,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  피고인은 총 2회에 걸쳐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총 3,45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고, 사기죄로 기소됨.

 

2. 법원의 판단

가. 원심의 판단(유죄)

원심은 피고인이 편취의 범의로 대출을 신청하였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함.

나. 대법원의 판단(원심판결 파기환송)

사기죄의 성립요건인 기망행위는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하므로,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는 경

우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음(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14960 판결 참조).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로부터 카드론 대출을 받기 위하여, 휴대전화에 설치된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자금용도, 보유자산, 연소

득정보 등을 입력하였고, 대출은 전산상 자동적으로 처리되어 송금받을 계좌로 대출금이 송금되었으며, 그 대출신청을 처리하는 과

정에서 피해자 회사들의 직원이 개입하지 않았음.  따라서 피고인이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피해자 회사들의 직원 등 사람을 기망하였

다고 볼 수 없음.

●

피고인의 행위는 사람에 대한 기망행위를 수반하지 않아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함.●

 

3. 본 판결의 의의



대상판결은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사람을 상대로 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므로, 대출이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화된 시

스템을 통해 이루어진 경우 그 대출 신청 행위를 사기죄의 기망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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